
동북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개선의시사점 

김 근 식 1 경닝대m쿄 

온 논문온 국제적 차월의 인컨 에장이 륙힌의 인권개선에 영g을 '1잉 수 있다는 인 

식히}에 현찌 용욕이 인컨혜잉의 현양과 엉진 전잉흩 실떠보고 국쩨사회의 인켠요구에 

대힌 블힌의 인식과 대용를 실며용으로써 w*- 률힌 인켠개선에 요낸혜짐이 엉'14 효 

잉적으로 직용잉 수 잉는지 그 가능성꾀 대인을 모색하고지 효Jq 

일요싱괴 정딩성에도 를구히고 율혹이 X펙에서 유의미한 인켠에짐온 이직 용재101지 

잉고 있X 민 륙한인건의 개선을 위힌 국찌적 노엌과 요"는 X임되고 잉디 이강은 인 

켠깨선이리는 국제적 요구에 대혜 륙힌온 최근 를어 ''*적 대용을 81.고 있는 것으로 

보인디 를힌의 인권핀은 여전01 우리식 인권을 고수하고 서잉의 인컨공셰톨 채쩌위g 

으로 간주하고 있지인 구체적 시EH영 대용에서는 과거에 8 해 적극찍이고 전양적인 모 

g을 보01고 있는 것도 사실O때 

최근 딪힌의 인권대용이 적극적으로 연외하는 것온 잉흥 인권혜집의 효괴에 대빼서 

나톰대로 궁정적인 기대. 깅깨 효JQ 륙 를ε새i"힘하는 국쩨적 인켠에잉이 형성되고 

쩌도효}월 경우 O!!J떼 그 • 요빼A 는 셰토요l 효과를 받O닝이고 얻혁과 싱효01익을 

후구잉 수도 잉용를 예싱케 !Jq 

쭈찌어 국제 혜잉j 인권의 예집회 동욱이 인컨혜잉j 톨힌의 인켠굉 01종직 대용 

[. 문제의 제기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1 990년대 이래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릉으로 형성되었 

다 위로부터의 정진적인 세쩨개혁의 방식이든， 아니연 아래로부터의 거대하고 급격한 에 

·이 논문은 2008년 갱부{교욕과학기앙부)의 재원으로 tR연구재단의 지원융 앙아 수앵왼 연구입 

(NRF-2008-OOι.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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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혁명의 방식이든” 사회주의가 근온적으로 변화혜야 항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각국의 

저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국제환경 퉁에 따라 소련동구형의 충칙요법(shock therapy)‘ 혹 

은 빅뱅(b ig bang)식 체제전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중국 에트남 동 아시아형의 ‘정진주의 

땅.d뻐l‘m) 체제개혁이 진행되기도 한다 

체제전환이라는 대세와 함께 북한도 변화의 대열에 합류혜야 하지만 아직 의미 있는 변 

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마는 중거는 불확실하다 북한이 과연 변화했는가를 놓고 일각 

에서는 죠그아한 연화까지도 대단한 것인앙 과대명가하거나 실질적인 변화마저도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과소명가하는 극단적 양 연향올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 변화의 진위여 

부와상관없이 북한이 앞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그리고 북한연화는 본질적으로 내부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와 역량에 의해 추퉁되어야 

하는 것이지안 그럽에도 툴구하고 초기 연화의 촉진요인은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하 

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제제연화와 관련혜 국제사회의 역할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웅을 툴여다보는 것은 핵심온아닐지라도 경시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이를 전 

제로 온고는 북한 인권개선의 당위성을 전제로 향후 북한의 연화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의 

가능생과 현실성올 북한인권이라는 특정이슈를 용해 살며보고자 한다 인권이라는 보면 

적규엉이야말로외부에서북한연화를추동해낼수있는강력한우기일수있기때문이다 

사실 북한인권의 개선에 대해 이의를 제기õ)는 샤랑은 없다 그러나 그 방식과 접근엉올 

놓고는 이견과논란이 존재한다 이른바 냥냥갈웅의 주요 쟁정충의 하나로 북한인권이 자 

리 장고 있응도 사질이다 따지고 보연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현실의 창당항과 북한 인권 개선의 절박성에는 충분한 공갑대와 웅의툴 이루고 있다 또 

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부의 노력 특히 국제사회의 관싱과 지원이 멸요하고 정당하 

다는점에대해서도보수와진보는차이가없다 다안인권개선의현실적방법으로서보수 

는 정권 교체와 북한 민주화라는 보다 근본적 정근을 하는 반면 진보는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닿성왼다는 전제하에 이블 위한 환경과 여건의 마련이 중요하 

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의견 차이에도 율구하고 보수와 진보 공히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 

인권개선에 초기 추동요인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북한 인권개선의 가능성에 적지 않은 

시사점율 준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1) 사회주의체제의 연화룡 개핵과 혁명으호 구운한 내용얘 대해서는 E르나이(Komai 1992, 386-

392)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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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의하연서 온 논문은 국제적 차원의 인권 에집이 북한의 인권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현재 풍북아 인권러l집의 현황과 향후 발전 전양을 살며보고 이에 대 

한 북한의 대용융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통북아 인권레점의 폰재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 

이 국져 사회의 인권요구에 대해 어영게 인식하고 반웅하는지 살여옴으로써 향후 북한 인 

권개선에 인권레짐이라는 국제적 요인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 

과대안올모색하고자한다 결국북한변화플위한국제적협력의가능성올첨예한쟁껑이 

자 뜨거운 관심사안인 인권이슈를 흥해 살며보는 것이 본 논문의 일관된 문제의식이다 

II 국제 레짐 이론과 인권의 ‘레짐화’ 

국제정치는 기본척으로 우정부 상태인 바， 행위자간 갈둥과 대립올 초쩡하고 협력과 합 

의를 강제할 구속력 있는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렁에도 윌{구하고 국제사회는 끊임없 

이 국제기구와 국제쩨도를 또L틀어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게올리 하지 않았다 

이처럽 무정부 상태하의 국제사회에서도 국가 간의 제도적 협력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이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이대김학생 2αlO， 82) 

국가 간 힘의 분포에 의한 분쟁과 갈동을 전제로 하연서도 이률 협력과 상호의존의 가 

능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이 신자유주의 접근이고 이를 전제로 국가들이 특정한 기구 

와 제도 잊 레정을 오띈어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제도가 협력을 말생한다 

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의 핵심가정은 국가가 국제행위의 중심 단위이고 무정부상태의 

국져 사회에서 협력의 제도화가 가놓하며 국가는 합리적 이기적 행위자이기 때문에 강퉁의 

촌재에도불구하고협력이 안틀어질 수 있다고온대깅학성 2αlO， 69-73 ). 

무정부상태에서도 협혁이 가능한 조건들로는 상호 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챙위자들 사 

이에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상호주의(reciproc ity)가 실천휠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제도화가 이둬지연 관성력올 갖게 왼다고 본다 즉 례짐이 

나 제도가 또L틀어지연 국가의 행위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도에 맞춰지며 제도의 

변화나 새로운 제도의 형성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국7녕 사이에 상호이익이 존재하끄 。1를 도출할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연 협력이 발생 

2) 신자유추의적 제도주의애 대째서는 그리얘코(Grîeco 1 988)와 커에인(Koohane 1 989)용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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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되는 바， 제도의 핵심적 기놓으로는 반복적 상효성을 용혜 모두가 웅의하는 행동양 

식이 창출되고 정보 양의 중대로 상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으며 협상과갱어 서 거래비용 

용 낮충 수 있다(김학성 2000, 84-85) 이 같은 기능을 흥해 제도는 상호이익이 형성됨으로 

써국가간협력올가능하게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 제도는 ‘행위역할올 지시하고 챙동을 제한하여 기대를 형생하는 일련의 지 

속적이고 연결된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규칙을 로서 제도의 구제적 형태로는 국제기구 풍 

의 공식적 제도， 특정 이슈에 대해 국가 간에 합의된 영백한 규칙을 갖는 국제레집， 관습과 

같은 비 공식 제도 등을 포함한다{Koohane 1989, 3-4) 

그리고 제도의 한 형태로서 간주되는 국제레집은 ‘국제관계의 특정 영역에서 행위자 

의 기대하는 바가 수컵되는 영시적 혹은 욱시적인 원칙 규벙 규칙 그리고 정책결정절차 

(Krasner 1991 , 2 )‘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제레집이 형성되연 상호이익의 추구로 인해 협력 

이 발생하고 제도의 관성력으로 협력이 유지된다 결국 구속력 있는 국제례징의 결성과 발 

전이 국제협력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뭉론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제도가 때권국가의 힘의 산풀이고 힘의 우위에 있는 국가 

가 힘이 익댐 국가를 장악하고 자신의 의도릉 관철하려는 도구로 이해되기도 한다 즉 현 

실주의 입장에서 보연 국져 제도가 국가 간 협력을 절과할 수 있다는 제도의 효력에 대해 

회의적입장올갖고있다 

그러나 제도가 강대국의 의사를 관첼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약소국이 레짐에 합 

류하고 퉁퉁하게 창여합으로써 강대국의 일방주의를 막아내고 약소국의 발언권을 강화 

해주는 역할올 한다는 점에서 보면(최영중 2004, 347-348) 국제레징은 기본적으로 국가 간 

협력과 동의를 창출한다는 자유주의척 접근이 선차적이고 그 과정에서 패권국가의 예게 

모니가 영향력올 행사힐수도 있다는 현실주의적 측연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제레짐과 관련해 행위자들이 공동으로 통의하고 따르는 규범과 원칙은 륙히 인권이 

라는영역에서 강력한영향력올행사하고있다 인권과같은보연적 가치는국제례집을흥 

해각R에개입할수있다 이익집단오델을원용해국져제도와국내정치의상관관계를분 

석하는 연구가 인권례집의 작동을 설영하기도 한대최영종 2004, 338) 즉 국제제도가 북 

정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잠재적 수혜자를이 그 례집을 강력하게 선호하게 되는 바， 

인권확대을 원하지만 정우의 반대냐 특정세력의 저항으로 진전되지 옷할 경우 국내세력 

은 인권레집을 홍해 자국 내에 인권확대룹 시도하기도 한다 

인권레짐이란 인권문제 영역에서 국제사회의 나충적 행위'K국가， 국제기구， NGO，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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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기대가 수렴되어진 일련의 국제적 규엄체계 및 실행절차‘릉 말한다 탈냉전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휠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바， 실질적이고 효율 

적인 측연에서도 지역 차원의 인권레짐이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인권분야의 발전은 이 

른바‘인권의 에집화 현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서장옥 2005, 56-57) 

대표적인 인권레짐으로는 우선 유엔 차원에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정겁하고 인권향상 

올 도모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열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각 지역열로도 해당 국7f-들 

의 인권 영역을 규율하는 이른바 인권례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유럽의 인권레짐으로는 유 

럽회의(CounαI of Europe: C티 산하에 설립왼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와 유럽인권재딴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대표적이고 최근 

에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민주계도 인권사우소(Office fl이 Democratic Institutions 

a찌 Human Rights: ODIHRX이성우 2008, 69) 둥이 있다 유럽 국가들을 규융하는 인권 규 

법으로는 유럽인권협약( 1950)， 유럽사회현장(1961 )， 고문방지를 위한 협액1987)， 소수인 

쪽 보호를 위한 기본협엮1 995) 퉁이 합의제정되어 있다 특히 유럽지역은 EU의 주도로 

Z뼈년 코토뉴 협정(COlonou Agreemen‘)융 통해서 제3세계 발전지원과 관련하여 정치대 

화플용해 인권존중과 민주주의 원칙， 법치 등의 중요성올 강죠하고 개도국들과의 협력에 

인권초약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대최의첼 2005, 57) 

미주 지역의 인권레집은 이주기귀OAS) 산하 이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로 구 

성되어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역내 인권의식올 고양하고 권고안을 내며 개인챙원올 심 

사하고 현장￡사룰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대서창록 2005, 57) 실제로도 

미주인권위원회는 1 970년대 냥미 군사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흔화하는 데 기여하기 

도 했다 아프리카의 인권에집은 아프리카 단경기구(0멍，anization of African Unity: OAU) 

가，5) 1 98 1 년 아프리카 인권현장(African Chart on Human and People"s Rights}올 채택하고 

잠비아의 반중에 아프리카 인권위원회(African Human Rights Commission)를 설컵한 것 

이 대표적이다〈이성우 2008, 72) 

그러나 인권이라는 영역의 특성상 지역영 인권레심은 인권 후진국의 인권 개선을 촉신 

J) 인권에징의 형성과 제도화 및 작용앙식에 대한셜영모델로는 도냉리의 국가주의， 세계시민주의 

국제주의 모델이 었고 이원용의 헤게오니 오영， 합리적 선택모엘， 국제 도덕성 모엘 등이 있다 

。)에 애혜서는도넬èJ(Oonn이 Iy 1998， 65-68)와이원웅{19%) 상조 

이 유엔인권위원회블 개연 안전시켜 2006년부터 유엔인권。싸회로 바뀌었다 

5) 현재는 아프리카 연힘{Africa Un ion)으로 양전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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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제적 협력을 가능케 하면서도 동시에 정치적 인강성과 정치적 저항 때문에 레점의 

효과율농이기어려운측연도존재õ.는양연성올갖고있는것도사실이다 실제로도레짐 

창가국 중 기존에 인권보호가 상당히 이뤄지고 인권단체의 황용이 강한 유럽 국가의 경우 

인권보호가 강화되었지만 그렇지 옷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영다른 효과가 없었던 께 사 

실이대Moravcsik 1995) 

이처럽 인권헤집의 효율성즉제도의 ’효과’릎높이기 위해서는인권이라는가지나의제 

를 지지하는 국내 이익집단 혹은 정치세력이 존재해야 한다 국내 이익집단이 있는 정우는 

국제레집이 그 이익집단의 상대적 영향력을 증대사키고 긍극적으로는 국가챙위에 연화를 

가져오지안 국내 이익집단이 없는 경우는 국제적 규멍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 특히 인권과 

같은 의제는 인권지향의 시민단체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척려하는 초국가적 시민단제 망 

(transnational advocacy networks)의 역항이 크대최영총 2004, 344-345) 거버넌스의 입장 

에서 인권레짐의 형성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초국가적 네트워크의 형성 풍 아래로부터의 

변화률 용해 보다 효융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서창혹 2005,67).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례징이 형성되고 제도화외는 것에 대해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강대국의 힘의 산풀을 강죠하는 권력기반으로 설영하고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상호이익의 존재 때문에 국가 간 협조가 가능하다는 이익기반론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구 

성주의 정근에서는 국계레짐이 상호작용과 간주판적 인식 형생을 흉혜 정제성의 연화를 

가져옹다고 강조하기도 한다(서창록 2005, 61-67). 그러나 특갱시각이 옳다기보다는 다양 

한 측연융 설영한다고 봐야 한다 즉 지역 인권레짐이 형성되고 작용하고 제도화δ}는 과 

정은 사실 때로는 강대국의 노력과 의지가 주요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회원국의 협력과 상 

호이익이 안들어지기도 하고 더융어 상호작용융 용해 회원국의 인식이 변화하기도 한다 

이를 전쩨한다연 인권에짐은 멸요하고 정당한 것이여 특히 북한 인권과 관련해 이를 촉구 

하고 제기하고추풍하는 풍북아어 서의 인권레짐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수 있다 

III. 동북아 인권래집의 현황 

필요성과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통북아 지역에서 유의미한 인권레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인권의 개선을 앙박항 만한 그리하여 실쩨로 북한인권의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 통북아차원의 인권레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지역 내 인권협력이 불7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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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악한 지긍의 현실얘서 기인한다 

동북아 국가를 사이에 인권영역에서는 공동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고 인권문제에 대한 

다자주의 정근으로 영게 원 가시적 이익보다 국내정치적 비용이 더 큰 중국과북한의 존재 

가 무엇보다 인권에1짐의 앵성흩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중관계의 인권을 둘러싼 

갈둥과 중국 일용 간 정치군샤적 불안정성 그리고 북핵문째와 대만문제 및 영토문제 둥 

강력한 안보이슈의 존재는 이들 지역에서 인권에 관한 공용의 인식과 이해관계의 혐성흩 

어렵게 안을고 있다 패권국가인 미국 입장에서도 눈앙의 시급한 현안융 제치고 궁이 인권 

레집에 열과 성을 다항 필요가 아직은 없다 또한 보연적 인권애 대한 국가 간의 상이한 혜 

석이 여전하고 상이한 문화적 뿌리와 갱치제도의 차별성이 존재하여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공용의 역사객 경험도 부재하고 해징앵성용 용한 공동의 사회경제적 기대도 이비하 

다 더욱안타까운것은공용의례집을만을만한다자대화의 경험도아직은이흉하다 

절국동북아인권에갱의형성은그로인한국가이익이아직크지않끄패권국이크게원 

요성융 느끼지 못하고 있고 몽유된 문화도 상대칙으로 낮고 다자대화의 경험도 일천하아 

는 정 풍으로 얘우 어려운 께 사실이다(이성우 2008, 77-82) 이는 역으로는 향후 동북아 

인권레짐의 일선융 위뼈서는 때권국가의 판심과 주도력，‘) 합리척 선택애 의한 제도화와 

이익의 장충， 인식과 갱세성의 연화를동시에 핑요로 함올 의이한다 

가시적인 인권에집의 부재에도 울구하고 동육아 지역어 서도 낮은 수준이지만 인권과 

판련한 국가 간 협력이 존재하고 시민단제의 휩앨한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유앤차 

원의 동욱아 인권협력으로는 유엔인권고풍판무관실이 주관하는 아태지역 인권보호와 

충진융 위한 지역협력워크숍‘이 1 990년부터 연혜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대지 

역 킥택에서 인권문제용 당당하는 갱부고위 관리가 대표단으로 창석하고 국가인권기구 

와 비정부기구(NGO: Non-Govemmenlal Organization )가 융저어로 장여하고 있다(회의갱 

2005, 114) 

1 993년에는 49개 아시아 국가들이 창여한 인권대회에서 이른바 망콕선언 을 채택하기 

도 했다 북한도 참여한 이 선언옹 인권이 온짚애서 보연적이지인 극가영 지역별 흑성과 

역사적 문화적 종교척 배경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융 염두에 두고 인권융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애대한이릉바아시아의욕수성융강조한것이대이상환 2007‘ 331)." 

6) 미국이 인권예정의 앵생융용빼 지국의 이익이 객극칙으포보장원다는 딴단융 내리고 얘권국가 

로서주도적역힐융혜야한다 

7) 양록션언에 대해 북한옹 이국융 비풋한 서앙세계의 인권관에 안앙한 자주쩍 성과로 명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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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지역의 국가 간 인권 논의는 아세안+J(ASEAN+J) ， 아세안지역안보포링 

(ASEAN Regional Forum: ARf), 아대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urity C∞perallQn 

in the Asia Paαfic: CSCAP)둥애서 포월잭 안보 논의의 액락으로 인권이 언급되기도한다 

또한 아시아태명양의원연맹(APP미에서 사안별로 인권과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한 

다 

동북아 지역에서 갱부 차원의 인권협력으로 유일하게 갱혜화되고 있는 것으로는 아태 

국가인권기구포럽(Asia 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Îons: APF}율 을 

수 있다 19%년 채l차 지역 국가인권기구 회의를 얘기모 처음앤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인 

도네시아의 국가인권기구들이 모여 호주 시드니애 사무국올 두고 충알했다 포혐의 성격 

은 아태지역 인권보호 및 증진옹 위한 아태지역 내의 국가인권기구 초직쩨로 규정외어 었 

다 APF는 ‘국가인권기구의 효융성 와대， 국가인권기구의 설링 빛 역합강화블 위한 아태 

국가의 갱부 및 시민단제 지원， 인권옹 위한 지역적 협력체제 발전‘ 둥융 옥표로 휠발한 활 

동올 전개하고 있다 통북아애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태지역의 국가 간 인권협력의 다자 

기구로는사실상유일한 것이라고 융 수 있다 가입국가에 대해 인권자원의 개입올강요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인권기구를의 지역협력올 유도하는 대는 일갱한 기여흉 하고 있는 

것으로 명가된다 현재 정회원은 1 5개국이고 준회원은 2개국이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는 2002년 ”월 정회원 기구로 가잉했다" 

국제객 차원과 국가 간 차원의 인권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지만 그랩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어 서 인권개선과 중진용 위한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는 애우 안발하게 휠동하 

고 있다 그것은 동북아 지역이 아칙도 인권이 열악하고 인권의식이 낮기 때문이고 특히 

중국과북한둥 인권칭혜 국가의 존재 때문이끼도 하다 특히 북한인권의 심각성올 알리고 

인권개선융 위혜 적극 노력하고 있는 기구와 단찌들이 적지 않다” 

비갱부단체틀의 인권분야 협력올 살여보연 아시아 지역에서의 NGO 간 인권협력과 합 

(리장국 1998,31) 

8) APF의 양용얘 대한자세한설영온회의정 외(2005 ， 119-126) 창조 

9)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ly Intemational) 이국의 인권 강시 기구{Human Rights Wat，이)， 영국 

의 국재안노얘연대(Anti-Slavery [ntemaüona[}는 전셰셰격 차원얘서 인권판연 영웅융 영이는 국 

셰비갱부기구인 안연， 이국의 다앤스 포엄과 북한인권위원외 일본의 육죠선남인구호기금과 구 

용하지 륙죠션인중을’ 긴급앵용네트워크(RENK)， 한국의 륙한인권시인연암‘ 혹한인주화예트 

위3.， 륙한민주화운동용부. 혈육난인보호운동옹부풍운북한인권에안 초정융 잊용 시엔안쩨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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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흩운 갱치째도의 차이와 인권관련 NGO듭의 현황 차이로 인혜 애우 이미한 수준이 

다 충국에서는 아직도 온전한 의이의 "1정부단얘가 자융적으로 앙흉한다고 융 수 없고 

북한은 아예 민간영역의 존재가 불7냥한 상황이다 일용과 한국 역시 NGO라는 용어와 

싼홍수준도 상이하다 그나아 아시아 지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인권과 관련한 의미있는 공 

동의 협력원 창용한 사혜로은 1 997년 아시아 인권현장’의 채택과 남아시아지역협력협회 

(SAARC)의 여성 아풍 윤락인신매매 예방과 부갱올 위한 2002년 SAARC 협약 채택 등 

올 들 수 있다{최의청 2005 ， 127-13이 

결국 통북아 인권헤징은 그 믿요성과 갱당성에도 툴구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고 다안 유 

앤차원의 인권협력과 NGO 중싱의 인권협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다만 지구상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개선융 위해 유엔올 비롯혜 서방국가와 아시아 각국 

의 인권단재듭이 지속적인 관싱융 보이면서 오히려 북한인권 문제가 동복아 지역의 안정 

과 앵화와 맞올려 있는 최대 의 공동 이슈로 자리 잡고 각국 NGO틀의 연대와 네트워크에 

촉진제가 되고 있대라미정 2006, 93) 인권레집 부재라는 척박한 현실에서 오히려 북한인 

권 개선이라는 공흉의 관싱사가아래로부터 인권협력의 영요성융 제기하고 있는 생이다 

N 북한의 인권관과 대웅 

용삭아 인권레집이 부재한 가운데서도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국제죄 노력과 요구는 

지속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해마다 북한인권 절의안이 채랙되고 욱한인권 흑열 

보고판이 계속해서 북한얀권에 관한 보고서용 제용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용 비롯한 

각종 국재적 이정부기구{INGO: Intemational Non-Govemmental 0명anization)틀도 북한 

인권 보고서용 발간하고 있다 미국용 비옷혜 한국 일본 둥의 북한인권 시민단체틀이 국 

제적 연대와 협력올 흉해 욱한인권의 개선용 촉구하고 있응은 물론이다 

이 강용 국제적 요구와 압력에 대해 북한이 이영제 인석하고 이영게 대용하고 있는지는 

향후 인권레집의 효과를 미리 에측항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옥 유엔의 요구와 INGO 

의 요구에 대해 최근 북한의 인식과 대옹읍 살펴보연서 그 때턴이 종재한다연 향후에 흥북 

아 인권에짐이 형성휠 경우 이에 대한북한의 대용융 미리 예상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개선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대혜 꽉한용 최근 들어 이중적 대웅융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측 공개객이고 영시적인 차원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특수한 인권관융 고수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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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잣대로 서방사회의 인권공격을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구체적 대용 차원 

에서는 인권관련 법쩨의 개정이나 유엔어 서의 적극적 혜영 둥을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웅하는모슐을보이고있다 

인권개녕과 관련해서 북한은 아직도 우리식 인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다 m 인권의 

보연성올 부인하고 인권에 대한 상대주의률 주장하연서 우리식‘ 인권의 정당성을 끄수하 

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설명에 따르연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각이한 전흥과 민족성， 서 

로 다른 문화와 사회발전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애개 나라의 인권기준과 보장형태도 해당 

나라의 구제적 실정에 따랴 서로 다트다는 것이대로동신문 2001103띠2) 인권도 제급성 

에 기초해야 하며 따라서 초계급적인 인권의 보연성， 천부인권성， 항구성은 인정하지 않는 

다 그리하여 북한의 인권은 개인보다는 집단이익을우선하논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북한의 입장에 따르연 ‘자온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대립되고 집 

단의 리익 우에 개인의 리익을 올려놓는 개인주의가 지배’한다연서 개인주의는 멸연적으 

로 사회쩍 불명풍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랍을 사이의 대링관계를 가져오며(김창령 

1990, 93) 따라서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은 전적으로 사회의 이익에 의존하며 사 

회적 이익은 근로자들의 개인적 이익을 당보하는 멸수적이며 일차적인 조건 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여 개인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에 복종시키는 것이 생함원칙 이 되고 있다U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현엉 

해설J 1973 ， 8ι8 1 ). 또한 북한의 인권개녕은 개인보다 계급의 이익을 앞세운다 노동계급 

의 이익올 실현하는 사회주의 국가로셔 제급성을 견지항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에서 계 

급적 이익을 훼손하는 개인적 권리와 자유는 허용될 수 없고 인권문저 에서도 계급성이 존 

재하는것으로본다 

북한에서 인권의 온질은 자주적으로 장죠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신성 

한 권리‘로 정의된다{김억락 1997, 42-47) 즉 인권은 ‘인간의 고귀한 사회정치척 생명을 빛 

내일수있게하고사회생황에서사랍들의주인된지위률확고히보장하는것으로설영핑 

으로써 주제샤상의 핵심 개념인 자주성과 청죠성의 관점에시 인권이 정의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인권개녕은 ‘사회적 인간의 권리입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천부적 권리보다는 집 

단적 이익의 판정에서 설영외고 그 액략에서 개인의 시민적 갱지적 권리보다는 징단의 사 

회적 정제적 권리를 우선시합올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인권은 사랍이 사랍으로셔 마땅히 

10) 인권애 대한 북한의 인식과 시각은 김근식(2002); 최의청(200 1 ); 서보핵(2007)융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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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야 할 권리 공 사람의 자주적 권리’로f조선알대사전 2J 1992, 16%) 쟁의되고 인민이 

가져야 할 정지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안 권리’로서 온갖 착취와 억앙이 청산되고 

인인이 나라의 주인으로 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이대r쟁치용어샤전， 1970， 718) 

인권의 상대주의와 ‘우리식‘ 인권 개념에 따라 북한은 자신의 인권 관련 영제가 사회주 

의 원칙에 충실하고 인민의 삶을 더 잘 보장한다는 우웰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우선 

그들의 헌법이 노통계급의 헌법으로서 인민민주주의제도의 특성에 맞게 노통자와농민올 

비풋한 근로대중의 이익을 기본으로 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인 대중에게 진정한 민주 

주의적 자유와 권리릎 부여하였다고 정의하고 있대김경현 2(뼈'， 5ι55). 사회주의 헌법에 

규정된 공인의 기온 권리의 특정을 주로 언급하연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모든 공인에게 창 

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울질문화생활을 실정적으로 보장한다는데 있으며， 

공민의 권리와 자유가 사회제도의 공고발션과 함께 확대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 

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백성일 2008, 52-56) 특히 공민의 법적인 지위와 역할 

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바， 사회주의 사회어 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의 기초는 

집단주의에 있응융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의 홍 

일을 추구하므로 이에 따라 개인의 이익을 집단의 이익에 복총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황금철 2003, 41-42), 이는 곧 사회주의사회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가 사회제도의 온성 

에 의하여 그 본질이 규정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김억락 1985, 222) 

특히 여성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식 인권이 원샌 우월하고 오히려 서방의 여성 

인권이 열악함을 강조한다 북한에서는 여성들이 혁영과 건셜에서 수례의 한쪽 바퀴와 같 

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냥녀명동권엉령의 발표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송f는 여생들 

이 용건적인 압박과 굴욕에서 해방되었으여 사회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농여주었다고 언 

급하고 있대리긍숙 2004, 32-33) 또한 무엇보다 모든 여성들에게 국가생황에서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그들 법제의 우월성올 언급하며， 반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여성툴을 위한 엄제와 노웅 보호시설이 전혀 갖추이져 있지 않음을 비난하고 있다(최정심 

2αl6， 32-33).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또한 자신의 사회주의적 인권이 우월하다는 션제하에 오히 

려 서방식 인권이 가장 반인권적인 것이라고 비난한다 특히 미국의 인권 현황과 민주주의 

에 대하여 비난하는 통시에， 그 안통적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고 대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즉， 미국이 세계 최악의 인권의 불모지대인 이유는 미국의 사회 제도가 인구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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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융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선거항 권리용 짓밟고 있기 때운이며， 각종 조치흘 용하여 인 

민률의 옹갖 의우와 권리 를 빼앗고 있다고 에변}고 있대링용훈 2006, 67-73) 오히려 마 

국은 팡엄한 인민대중의 권리융 비풋하여 여성을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 망용 권리를 제한 

방고 있다고 언급하연서(유영선 2007, 46) 여성인권과 아동인권용 가장 혹싱하게 유련하 

고， 인종차별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며 충딴보도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해 농락당하 

는 세계 최악의 인권불모지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대링동훈， 2006， 67-73) 또한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논하기 이션애 자국민들애 대한 인권 유린행위부터 올 

。}봐야할것이며(김완선 2006， 45-47)， 최근이라크 전쟁올 비훗한 다른 나라애 대한 인권 

유린 역시 깊이 반성하여야한다는 논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대엉성남 2006, 41 -43). 

이러한 미국의 인권에 대한 비난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온주의 사회에 대한 비난으로 

곧바로 이어지며， 이를 다시 인주주의의 전따의 안동적 본질과 부당생융 꽤뚫어보고 그것 

융 단호히 반대， 애격하여야 한다는 논지로 확산시키고 있대양철인 2007, 45) 또한 미국 

은 민주주의 전파라는 허융 아래 인권용호용 외치여 다른 나라의 내쟁에 간성하l 인민들 

의 인권융 혹심하재 유련하고 있다고 이난한대립풍춘 2α>6， 75 ) 

경국 북한의 인권관은 우리식 인권의 우월생과 서'11-국가의 인권현실 비판으로 구성되 

어있융융알수있다 이는다음과잡은서슐에서극영하깨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인대충은 장다훈 갱치척 자유와 권리융 가지고 있으므호 나 

라의 갱치생안에 자유용게 객극 장가하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융은 성영과 직업， 재산 

과 지시 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같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융 가지고 주권 

기판의 선거에 장가하거나 대의앤으로 선거되고 있으여 주권융 자기의 의사와 리익얘 맞 

게 앵사하고 있다{깅억락 한경 1985.161)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깨는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명등도 있융 수 

없다 쩨낙수의자들이 요한스협게 떠드는 〈안민의 영등〉과 〈깨성의 자유〉는 전혀 실현될 

수 없는 위선이여 기안이다(김억꽉 한검 1985, 162). 

측 북한의 인권관은 사회주의 지1재용 전제로 한 사회경제적 차원의 싱접적 권리를 인권 

의 혁심으로 보고 있고(정태욱 2006, 15) 뜩히 노동과 관련원 쩨도와 여성， 아동읍응 위한 

제도의 우월성용 강조하고 있응용 알 수 있대리현숙 1997, 64-67‘ 김영육 2006, 66-70; 최 

갱싱 Z이%‘ 32-33) 용시에 이와 반대의 자온주의 사회의 영예등옹 지적하연서 서방식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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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허구성융 비난함으로써 북한식 인권의 정당성용 와보하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식 인권의 우월성과 서방식 인권의 부당성융 전쩨하는 북한은 당연히 셔방 욕히 

미국의 인권공세용 내정간섭 혹은 사회주의 체제용 와혜시키려는 시도로 간주한다 인권 

개선올 요구하는 외부의 목소리에 대해 북한은 일단 부당하고 부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서방국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반사회주의척 책용으로서 북 

한용 와해시키기 위한 영화적 이뺑천략으로 간주원대전인청 1990.85) 인권옵 우기로 

한 사회주의 공격과 내부 와혜공세이자 주권 칭혜와 내정 간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서 

방의 인권압력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은 인권에 대한 자기 기준응 고수하는 지극히 정당한 

자주적 챙용이라고 주장한대리장국 1998.32). 

서방의 인권공새율 제찌안보적 판정으로 정근하는 북한은 인권이 곧 국권이라는 인식 

으로 발전한다 북한의 설영에 따르연 국가의 제도적 엉률적 보장이 있어야 자주적이여 

장조적인 생활융 실질적으로 향유항 수 있는데 자주권융 상싱당하연 인권 자체가 존재 

할 수 없마는 논리이고 이는 공 인권이 국권과 야로 연절되어 있옹용 의미한대로동신문 

1995/06124; 로통신문 2007/08117).12) 즉 국가의 자주권이 전제되지 않으연 인권도 있융 수 

없다는 논리로서 미국의 인권공세원 제쩨안보의 판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009년 11 월 

유엔 국가별 정예인권겁토(UPR)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인권은 ‘국가의 보장 아래서만 실 

현’되여 따라서 죠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은 국가 및 사회와 무관한 자유’가 아닌 

‘국가 및 사회에 의해 보장왼 자유’에 대한 권리로 규갱하고 있대국가인권위원회 2009.8) 

인권이 국권이라는 인식응 최근 선군시대에 와서 ‘선군이 바로 인권용호의 선결이며 밍읍 

직한 당보 라는 식의 국권수호 논리로 발전하고 었다(김수앙 2007.339) 

복한의 인권판은 여전히 우리식 인권을 고수하고 서방의 인권공세블 쩨제위협으로 간 

주하고 있지만 그엉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구쩨잭 사안별 대옹에서는 과거에 비해 적극적 

이고 전향적인 모융융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개척이고 영시척인 차원에서는 외부 

의 인권용애애 대째 거샌 안앙파 비난올 지속하고 있지만 실제 행풍의 차원에서는 과거와 

달리 일정 우분 국제사회의 요구용 반영하여 전향적 태도와 정진적 개선의 모융도 보이고 

있다 

11) -인권의 갯예가는 원쑤는 인맨홉의 자주권융 유린31에 인권용호의 간판 임에 다를 나라의 내 

갱애 간성하는 제국주의자융이대김정일 1998. 477): 
12) ‘장다운 인권융 용호하여(토동신운 19951어24)" ; -애국주의의 인권꽁새용 단호히 짓부시，，~로 

용신운 2007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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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의 인권공세에 거세제 반발하연서도 사실 북한은 지속적으호 인권법제의 개정올 

시도해 왔다 이미 1 998년 개정헌법에서는 거주여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문구툴 추가했고 

2009년 헌엉에서는 놀랍게도 ‘인권 이라는 개녕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즉 2009년 헌영 8 

조애 국가는 근로인인의 랴익올 용호하며 인권올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영시함으로써 

인권존충의 조항을 최초로 삽입한 것이다 

인권침해 우려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북한 형법도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외부의 요구 

을 받아들이는 변화의 과정올 걷고 있다 1 995년 이후 수차혜의 행법 개정올 통해 복한은 

과거 이데올로기적 특정을 강하게 드러냈던 이른바 반혁영 엄좌를 반국가 범죄’로 용어 

를 바꾸고 비민주적 요소로 지적되었던 유추적용도 상세하게 제한을두었다 특히 2004년 

형엉 개정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한 것은 분 

영 진일보한 것으로 명가된다 '" 

특히 북한은 2ω9년 UPR 보고서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 견혜와 입장올 ‘보연성과 명 

등성， 개별성， 존엄성， 불가운성 으로 핵심정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6) 인권이 

보연적이고 명둥하며 인권이 각 개인에 속하고 본질상 한 사랍의 존엄성과관련된 권리이 

며 인권이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과거 북한이 인권 

의 상대주의를 주장하고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과 비교된다 울흔 뒷부분에 

자주권을 강조하고 국가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을 역설하고는 있지만 기흔 잉장과 달리 눈 

에 띄는 대옥임에는 분영하다 

북한은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혁 차원어 서도 유엔 풍의 공신력 있는 레짐에 대해서는과 

거와 달리 적극적 모습올 보이기도 한다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의 의무조항에 따라 

국가보고서릎 제출하고 제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엔인권기구와 협조체제 

를 구축하며 국제기구와 선별적인 기술협력을 수용하기도 하고 유럽연합 및 회원국가와 

의 수교과갱에서는 정치대화 빛 인권대화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특히 2009년 유엔 UPR에 대한 북한의 보고서와 대웅은 과거와 달리 상당히 적극적인 

설명과 안악의 모습융 보였다 2009년 석한의 UPR 대응 은 자국의 인권상향용 설명하는 

데 보다 구체적인 논리개발을 토대로 척극적으로 입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정부대표 및 

INGO, NGO의 명가였다 북한은 11 영올 대표단으로 하여 최고인민회의， 중앙재판소‘ 내 

13) 2004년과 2005년 개갱내용까지융 g항한 최근 북한 명엉 전문은 장영용 연(2α)8， 172-197) 장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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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보건성 관계전문가 훈만 아니라 l영의 용역사을 대통하여 여러 국가틀의 질의에 대 

해 해당 판련 션문가가 직접 질의 웅당하는 형식으로 UPR에 적극적으로 대웅하연서 자신 

들의 인권상황용 자세히 성명하고 해명하려는 진지한모습을 보인 것이다 

최근 북한의 유엔관련 인권대용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향후 인권에정의 효파에 

대혜서 나릉대로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즉북한이 유엔차원의 인권요구에 대해 적극 

적인해영의모습을보이는것은사실상자신이정식회원국으로가입해있는유엔의공식 

요구에 대해 책임과 성의를 다하려는 노력으로 인식되여 이는 곧 북한도 포함하는 국제적 

인권혜짐이 형성되고 제도화훨 경우 북한이 그 블 오써서는 제도의 효과를 받아들이고 협 

력과상호이익을추구할수도있응을예상케한다… 

V. 동북아 인권례짐의 형성과 북한의 참여를 위하여 

동복아 인권레집의 부재와 북한의 인권관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올 

위한 국셰적 차원의 노력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과셰이댁이무철 2010. 197) 보연적 가 

치이자 절대적 규엉인 인권영역에서 개별국가의 간성이 아닌 지역적 에정의 방식올 흥해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북한의 완강한 입장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인권레점은 운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인권레짐의 형성은 북한인권 문제 혜절에서 궁극적이며 효 

융적인 방。」이 될 수 있는 것이대서창록 2005.75). 특히 유엔과 관련한 북한의 최근 반웅 

이 조금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자신이 창가하고 있는 국제계도의 읍에서 

는 북한도 최소한의 협조와 노력올 하고 있음올 알 수 있고 이는 곧 동북아자원의 인권레 

징이 형성될 경우 북한의 인권개선융 위한 국쩨적 노력은 훨샌 더 의미을 가질 수 있음을 

기대하게한다 

인권이라는 이슈의 민강성과 개멸국가 차원의 겁큰의 한계툴 고려할 때 지금 시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효율적 접근은 절국 지역인권에짐의 영il.성으로 귀결된나 특히 인권에 

집의 부재상황올 고려힐 때 향후 동북아 인권에집의 씨앗은 NGO 차원의 국제적 협력이 

아래로부터 형성되어 정부간 협력융 이끌어내는 거벼년스 방식이 바랍직항지도 모른다 

14) 붕혼 북한의 체제안정파 안전보강이 전제되지 않고 외부표부터의 체제용괴 시도가 지속왼다고 

판딴되는 한， 북한이 인권에정에 객극 협혁하지 않융 것이라는 현실주의객 명가도 여전히 존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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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하고 인권이랴는 이슈의 특수성과 북한의 특수한 인 

식 및 입장을 고려할 때， 향후 통북아 인권에점의 형성방향은 포광적 협력올 위한 정신적 

접근과 호국가 기구 설럽 추진 및 국가와 시민사회의 동시 창여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구 

체적인 형성 $엔으로는 동북아다자안보협의제 구성 빛 인권과의 연짜 ARF의 역할확대， 

아태지역 인권포럽 결성‘ 국가인권위원회간 다자 협의체 구성 발전 둥을 들 수 있다 더불 

어 북한의 창여유도 방안으로 포괄적인 주제를 다루고 인간안보 개녕율 적용하며 안보에 

대한 협력적 접근올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완충해주는 역할올 해야 한 

다는 정도 강조왼다{최의철 2005, 139-1 47) 일각어 서는 동북아 인권위원회 설치와 동북아 

인권샌터 설링도 저 시되고 있기는 하대이재호 2007, 74-75) 

문제는인권례집에북한을참여시킬수있는여건과환정율조성하는것이다 북핵문제 

를 위한 6자회담마저도 결혈과 중단， 교착과 재개을 반복하연서 힘을제 진행되는 것올 갑 

안하연 인권헤집에 북한이 순순히 참여하기는 난앙힐 것이다 북효}이 다자인권례짐에 참 

여항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권존중과 처 제인정에 대한 영백한 보장을 혜 

야 한다 서방의 인권공세를 자신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한，북한으로서는아무리 않은이익과당근이 제공된다하더라도 영백한주권존중의 전제 

가없는한인권례정에의참여를주저할것이기 때문이다 동구사회주의국가의인권개선 

에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명가되는 이른바 ‘헬싱키 프로세스 의 경우 안보와 경제와 인권의 

포팔적 협상의 결과풀이었응도 같은 액략이 다 

북한 주권 보장과 인권 개선을 동시 영뺑하고 안보위기 해소를 전제로 인권 개선을 촉 

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6자회당에서 북한의 주권 및 안전 보장과 인권 개선에 따른 북미 

관계 정상화블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도 조심스럽게 고려해올 수 있올 것이다 당장 처음 

부터 다자인권레짐올 구축하는 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6자회담윷 토대로 북한의 체제인 

정 및 안전보장과 함께 북미관제 정상화를 진행하연서 그와 병행해서 인권문제를 토론하 

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융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6자회당 산하 워킹 

그룹 회의로 ‘홍북아 인권대화’윤 시작한다연 인권에집의 맹아로서 자리매김힐 수 있융지 

도모른다 

인권레짐을 용해 북한인권의 개선을 추구'1-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다시 원정어 서 확인 

해야 할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북한인권 개선올 위한 접근방식의 합의이다 지금도 

냥남갈퉁의 중요 의제인 북한인권이 보수와 진보 진영의 날선 공방이 되는 것은 바로 인 

권개선의 효율적 방식에 관한 이견차이이다 따랴서 동북아 인권례집을 흉혜 북한인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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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융 위한 국째적 협력을 도출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홍의할 수 있는 인권개선의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영요하다 '" 

이와 판련해 필자는 북한체제의 안쟁과사회전체의 상의 질 향상융 용해 인권향상융 도 

모하는 방식용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갱권이 불안갱하연 인권칭해의 가능성이 높아 

지는 것처힘 일반적으로 국가안보와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보연(Denny Roy 

1997, 1 - 1 9) 북한체제의 인갱과안정이 오히려 인권 향상의 조건이 윈 수 잉다 씨 이는 곧 인 

권문쩨용 부당한 개입과 정치척 휠용의 차원으로 정근하지 알고 복한의 제재 내척 인권개 

선의 가능성올 언저 인쟁한 연후에 국제화용 모색할수 있는 보연적인 체계로의 연잉을 융 

는 방식패이재호 2007, 75-76) 일액상용하는 것이다 인권애 대한 다자척 개입이 제재부 

갱으로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의 쩨제 개선융 위한 국제객 협력으로 한갱되어야 하는 것이 

다 북한 인권개선융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의 오잭과 풍북아 인권에짐의 필요성과 더울어 

북한 인권개선의 바랍직하고 효융적인 방식과 원칙을 동시에 합의혜내는 것이 우엇보다 

뭘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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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 ortheas t A s ian Human Rig hts Regime and the DPRK: 
lmplicatio ns fo r Improvem e nts in Huma n Rights 

Keun-sik Kim I KYIl9'허끼 뻐 'ersity 

Under the o01ioo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ls regime will provide a meaningf，띠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nheast Asian human rights regime and North Korean 

perception and response 10 the intemational demands for human righκ Thro"야 this effort, 

the possibilities and the altematives for effective operation of human rights regime for the 

future wi)] 야 explored 10 pron띠 improvements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Despite the necessity and legitimacι there is cle껴rly a lack of human rights regim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Jn the intemational arena, the efTorts and demands for the regime 

is ever increasing. Recently, North Korea began to show dual response to such ìntematìonal 

demands. Although the North 애 인ill obstioate 00 Ihe Rhuman rights our way" ideology 

which considers human righls pressures from the West as a threat to the regime, it has 

began 10 show more assertive aod amnnative attitudes on specific issues than previously. 

The receol chaoge 10 Nonh Korea’s attitude leaves room for positive expectations on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regime. ln other words, with the establishmenl aod 

institutÎonalizatioo of intemalional human rights regime-inclusive of North Korea 

a more optimistìc outcome may be expected involving coo야 ration and seeking mutual 

benefits. 

Keywords: intemational regime, regimization of human rights, North Korean human 

rights ideology, dual response 




